
혁신융합원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7조(사업단 구성) ① 혁신융합원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

사업단을 둔다.

   1.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

   2. 데이터보안·활용융합 혁신융합대학사업단

  ② 분야별 사업단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

  ③ 분야별 사업단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 

제7조(사업단 구성) ① 혁신융합원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

사업단을 둔다. (개정 2026.01.21.)

   1.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

   2. 데이터보안·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

 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 

- 2025년도 제출된 사업계획

서상의 사업단 공식 명칭과 

일치시키기 위함

- 용어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

하고자 함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1950호 : 2026.01.21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신설


